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 11. 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 14개 국가기관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약 235억원) 부적절 편성 

-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예산 압도적, 제도 개선 필요 

 

 



 

 

 

목차 
 

 

목차 2 

요약 3 

조사배경 및 취지 5 

1. 특수활동비 감축, 충분한가 5 

2. 조사내용 및 대상 6 

국가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전체 개요 7 

1. 국가기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 추이 7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및 평가 11 

1.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 현황 11 

2.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편성 점검 및 평가 16 

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27 

결론 31 
 

 

  

 

2018-11-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_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32-2 



 

요약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년대비 9% 이상 감축,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도 감소(62→45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8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업도 일부 확인돼  

●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한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 감축된 279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함.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타당성을 점검함.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폐지됨.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도 2018년 62개에서 2019년 45개로 17개 

감소함. 

● 특수활동비가 동결된 사업이 4개,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도 각각 5개, 3개가 있었음.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인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증가함.  

21개 사업, 약 2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돼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중 최소 69.3% 이상, 국정원이 타 기관에 편성한 예산으로 추정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의 

45개 사업 중 최소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34억 7500만원)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비용 등이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함.  

● 2019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비밀활동비, 정보예산)은 최소 

1939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69.3%에 해당함.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그 

해당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2018년(2028억 1900만원) 대비 4.4%(88억 9600만원) 감소하는데 그쳤고, 경찰청과 

통일부는 해당 예산이 도리어 각각 4.3%, 14.8% 증가함.  

●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거나, 필요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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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예산의 집행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함. 해당 기관에게 집행 

권한이 있다면 예결산심사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함.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에 숨길 수 없도록 국정원법 개정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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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 및 취지 
 

1. 특수활동비 감축, 충분한가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총 19개 1

국가기관에 배정돼 집행되고 있는 예산임.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경비지출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들은 관례적으로 2

예외없이 지출 후 일체의 증빙을 생략해왔고, 그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눈 먼 예산’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특히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목적 외 용도로 유용, 급여성 지급 의혹 등 잡음이 많았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그에 따라 지난 수년간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8년 예산에서 일부 감축됨.  

● 올해 참여연대가 국회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드러남. 이를 

계기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정부는 국정원을 

제외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년대비 9.5%(293억 1300만원) 감소한 279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함 . 3

● 지난해에 이어서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년대비 20% 이상 

삭감했던 2018년 예산에 비해 감소폭이 작으며,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2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11.16) 참고 
 
3 참여연대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2018년 
3092억 9000만원, 2019년 약 2799억 7700만원이나, 언론이 정부발표안으로 보도한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76억원으로 연도별 약 75억~76억원 차이가 있음. 개별 기관으로 보면 2018년 예산 기준 경찰청 
23억7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억1700만원, 법무부 3400만원 정도의 금액차가 있음을 확인함. 언론보도는 
“SBS(2018.9.10.), [취재파일] 그들이,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집착하는 이유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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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대상 

1. 조사내용 

● 2018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점검·분석  

● 2018년 대비 2019년 정부예산안의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 2018년 대비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감축/동결/증가한 개별사업 현황 

● 2019년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검토 

: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2. 조사대상 

● 국정원을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기관은 아래와 같음  

○ 행정부(17개 중앙부처·청)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세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국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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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전체 개요

 
1. 국가기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 추이 

● 참여연대가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해 살펴본 결과, 각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 및 

연도별 총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2016년~2019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체 현황 및 증감⑴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정부제출안) 

‘18년 대비 ‘19년 

예산 증감(%) 

감사원 3,774 3,868 3,096 2,632 ▼ 464 (15.0%) 

경찰청  129,796  130,157  91,209   81,609  ▼ 9,600 (10.5%) 

공정거래위원회 40 40 35 0 ▼ 35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⑵ 677 779 518 526 ▲ 8 (1.5%) 

관세청 706 706 564 451 ▼ 113 (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230 1,230  984 913  ▼ 71 (7.2%) 

국민권익위원회 422 422 380 0 ▼ 380 (100%) 

국방부 178,334  181,434 147,992   136,813  ▼ 11,179 (7.6%) 

국세청 5,449 5,449 4,359 3,487 ▼ 872 (20.0%) 

국회 7,858 8,158 6,272 980 ▼ 5,292 (84.4%) 

대법원 270 320 256 0 ▼ 256 (100%) 

대통령경호처 11,883 10,695 8,500 8,500 - (변동없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14,692 12,488 9,650 9,650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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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65 0 ▼ 65 (100%) 

방위사업청 - 33 30 0 ▼ 30 (100%) 

법무부  28,529 28,547 23,761  22,882  ▼ 879 (3.7%) 

외교부 990 891 713 713 - (변동없음) 

통일부 2,049 2,177 2,144 2,461 ▲ 317 (14.8%) 

해양경찰청 7,787 8,128 8,762 8,360 ▼ 402 (4.6%) 

합계  394,565  395,601 309,290 279,977 ▼ 29,313(9.5%) 

⑴  2016~2018년까지는 본예산 기준, 2019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2017년까지 본예산에 포함되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사업인 

정보보호활동비(7037-302)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본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14개 

기관에서  총 2799억 77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고, 이는 2018년 예산안(3092억 

9000만원) 대비 약 9.5%(293억 1300만원) 감소한 것임. 이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 2018년 수준에는 못미치나,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업 예산(294억 800만원)만큼 감축 된 것으로 평가함.  

○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293억 1300만원(9.5%) 삭감 

3092억 9000만원(2018년) →  2799억 77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기관(5곳) 

- 공정위, 권익위, 대법원,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 공정위: 3500만원(전액) 삭감 

35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권익위: 3억 8000만원(전액) 삭감 

3억 80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대법원: 2억 5600만원(전액) 삭감 

2억 56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민주평통: 6500만원(전액) 삭감 

6500만원(2018년) → 0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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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3000만원(전액) 삭감 

3000만원(2018년) → 0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일부 감축된 기관(9곳) 

- 감사원, 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회, 법무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년대비 84.4% 감소 

- 특수활동비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도 각각 7.6%, 

10.5%, 3.7% 감축 

○ 국회: 52억 9200만원(전년대비 84.4%) 감소 

62억 7200만원(2018년) →  9억 8000만원(2019년) 

○ 국방부: 111억 7900만원(전년대비 7.6%) 감소  

1479억 9200만원(2018년) → 1368억 1300만원(2019년)  

○ 경찰청: 96억원(전년대비 10.5%) 감소 

912억 900만원(2018년) → 816억 900만원(2019년) 

○ 법무부: 8억 7900만원(전년대비 3.7%) 감소 

237억 6100만원(2018년) → 228억 82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 기관(3곳)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 대통령경호처: 전년대비 동일 

85억원(2018년) → 85억원(2019년) 

○ 대통령비서실: 전년대비 동일 

96억 5000만원(2018년) → 96억 5000만원(2019년) 

○ 외교부: 전년대비 동일  

7억 1300만원(2018년) → 7억 1300만원(2019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2곳) 

- 과기부, 통일부 

-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통일정책추진활동(7033-303) 사업 아래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예산은 국정원이 관할하는 정보예산으로 추정됨.  

○ 과기부: 800만원 (전년대비 1.5%) 증가  

5억 1800만원(2018년) → 5억 2600만원(2019년) 

 

2018-11-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_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32-9 



 

○ 통일부: 3억 1700만원(전년대비 14.8%) 증가  

21억 4400만원(2018년) → 24억 6100만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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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및 평가 
 

1.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 현황  

1. 2019년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변화 

● 2018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3092억 9000만원) 편성 사업은 62개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 편성 사업은 45개로, 17개 감소함.  

● 2019년 예산안에서 전년도 대비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20개, 50% 이상 감축된 

사업은 4개, 50% 미만으로 감축된 사업은 29개에 이름. 반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은 4개,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도 각각 5개, 3개 있었음. 

 

[그림1] 2018년 대비 2019년의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변화(2018년→2019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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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받은 개별 사업의 전년대비 특수활동비 

전액삭감/일부감액/변동없음/증액/신규 편성 현황 

  

 

2.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 

●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을 살펴보면, 10개 기관의 20개 

사업에서 2018년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94억 9600만원)를 2019년도에 전액 삭감함.  

●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대체로 기관 운영비 혹은 기본경비 지급과 관련된 

사업이었으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해외파병 관련 예산에서, 법무부의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활동 및 공소유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됨.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 및 삭감 금액은 아래와 같음(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2] 참고). 

○ 공정위: 1개 사업  

- 기관운영비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3500만원 삭감)  

○ 경찰청: 2개 사업 

- 감사관감찰활동(2600만원 삭감), 경찰유무선망개선(35억 4100만원 삭감) 

○ 관세청: 1개 사업 

- 관세탈루심사(360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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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개 사업  

- 기관운영기본경비(3억 8000만원 삭감) 

○  국방부: 3개 사업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1700만원 삭감), PKO파병(4300만원 삭감), 

주요기관 기본경비(2억 6200만원 삭감) 

○ 국회: 7개 사업 

- 입법활동지원(15억 5200만원 삭감), 국정감사및조사(4억 7600만원 삭감), 

위원회활동지원(15억 5000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2억 3200만원 

삭감),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7900만원 삭감), 특별위운영지원(6억 6700만원 

삭감), 국제회의(6300만원 삭감) 

○ 대법원: 1개 사업 

- 기관운영 기본경비(2억 5600만원 삭감) 

○ 민주평통: 1개 사업 

- 자문회의 운영(6500만원 삭감) 

○ 방위사업청: 1개 사업 

- 기본경비(3000만원 삭감) 

○ 법무부: 2개 사업 

- 공소유지(1800만원 삭감), 특별감찰활동(1억 6800만원 삭감) 

 

[표2]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10개 기관, 20개 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사업코드) 

특수활동비 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공정거래위원회 (1개 사업) 
기관운영비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0) 
35 - ▼ 35 (100%) 

경찰청 (2개 사업)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26 - ▼ 26 (100%) 

경찰유무선망개선(4233-311) 3,541 - ▼ 3,541 (100%) 

관세청 (1개 사업) 관세탈루심사(1231-300) 36 - ▼ 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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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개 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1111-250) 380 - ▼ 380 (100%) 

국방부 (3개 사업)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17 - ▼ 17 (100%) 

PKO파병(5134-303) 43 - ▼ 43 (100%)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262 - ▼ 262 (100%) 

국회 (7개 사업) 

입법활동지원(1031-300) 1,552 - ▼ 1,552 (100%) 

국정감사및조사(1031-305) 476 - ▼ 476 (100%) 

위원회활동지원(1032-300) 1,550 - ▼ 1,550 (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 232 - ▼ 232 (10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8) 79 - ▼ 79(100%) 

특별위운영지원(1032-319) 667 - ▼ 667(100%) 

국제회의(1033-301) 63 - ▼ 63(100%) 

대법원 (1개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256 - ▼ 256 (1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개 사업) 자문회의 운영(1031-300) 65 - ▼ 65 (100%) 

방위사업청(1개 사업) 기본경비(7011-251) 30 - ▼ 30 (100%) 

법무부 (2개 사업) 
공소유지(1337-300) 18 - ▼ 18(100%) 

특별감찰활동(1831-300) 168 - ▼ 168(100%) 

10개 기관, 20개 사업 ▼ 9,496(100%) 

 

 

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동결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업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거나 증가한 사업 및 증가한 

금액 수준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구체적인 내용은 [표3] 참고). 이중 경찰청의 

‘범죄수사역량강화’와 ‘수사국 기본경비’, 법무부의 ‘정보기획지원’은 2018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특수활동비가 새롭게 편성된 사업임. 

○ 경찰청: 4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범죄수사역량강화(42억 9400만원 증가), 수사국기본경비(2억원 증가), 

치안정보활동(9억 3900만원 증가), 외사경찰활동(9억 84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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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수탁사업(800만원 증가) 

○ 국무조정실: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전년대비 변동없음) 

○ 대통령경호처: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전년대비 변동없음) 

○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업무지원비(전년대비 변동없음) 

○ 법무부: 2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16억 6300만원 증가), 정보기획지원(3600만원 증가) 

○ 외교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동결 

- 정상 및 총리외교(전년대비 변동없음) 

○ 통일부: 1개 사업 특수활동비 증가 

- 통일정책추진활동(3억 1700만원 증가) 

 

[표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업(6개 기관, 12개 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사업코드) 

특수활동비 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경찰청 (4개 사업) 

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1)  -  4,294 ▲ 4,294 (신설) 

수사국기본경비(7111-253)           -  200     ▲ 200 (신설) 

치안정보활동(2133-311)   32,262 33,201 ▲ 939 (2.9%)  

외사경찰활동(3132-311)   12,254 13,238     ▲ 984 (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사업) 수탁사업(5133–351)       518 526 ▲ 8 (1.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280 280 - (변동없음)  

대통령경호처 (1개 사업)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1231-301) 
8,500 8,500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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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1131-300) 9,650 9,650 - (변동없음)  

법무부 (2개 사업) 
외국인체류질서 확립(1233-302)  7,037 8,700 ▲ 1,663 (23.6%) 

정보기획지원(7032-304) - 36        ▲ 36 (신설)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713 713        - (변동없음) 

통일부 (1개 사업 ) 통일정책추진활동(7033-303)     2,144 2,461 ▲ 317 (14.8%) 

 

●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금액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업들 중 상당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특수활동비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동결되거나 오히려 증가해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감축 또는 폐지해야함.  

 

2. 2019년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편성 점검 및 평가  

1.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적정성 평가 기준  

●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편성 가능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함.  

○ 기재부 지침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은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이므로 그러한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 45개에 대해, 해당 사업이 기재부 

지침에서 규정한 특수활동비 편성 원칙(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평가함.  

※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활동도 특수활동비의 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포함되나, 수사·조사활동의 기밀유지 필요성 여부 판단은 이론의 여지가 

 

2018-11-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_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32-16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일단 정보수집, 조사, 수사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음. 

 

2. 2019년 예산안에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현황  

●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모두 21개임.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특수활동비 전체 금액(2799억 7700만원)의 8.4%가 이에 해당함.  

 

[그림3]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중 부적정한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수 및 금액  

 

 

●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업무지원이나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 비용 등이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및 수용시설 운영과 같은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임.  

● 2019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 사업과 편성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구체적 내용은 [표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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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3개 사업(5억 7500만원)  

- 행정업무지원(1억 9500만원),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1억 8000만원), 

수사국기본경비(2억원) 

○ 국무조정실: 2개 사업(9억 1300만원)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2억 8000만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6억 3300만원) 

○ 국회: 2개 사업(9억 8000만원) 

- 의원외교활동(1억 8000만원), 기관운영지원(8억원) 

○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96억 5000만원) 

- 업무지원비(96억 5000만원) 

○ 법무부: 12개 사업(106억 4400만원) 

-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200만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8600만원), 인권국기본경비(8000만원), 외국인체류질서 확립(87억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9000만원),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8500만원), 

교정교화(10억 3700만원), 교정본부 기본경비(1억 7900만원), 소년원생 

수용(9700만원), 치료감호자 수용관리(500만원), 보호관찰활동(1억1000만원), 

기관운영경비(1억 3300만원)  

○ 외교부: 1개 사업(7억 1300만원) 

- 정상 및 총리외교(7억 1300만원)  

 

[표4] 2019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모드) 

[집행 실·국]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 

산출근거 
부적정 편성으로 평가한 

사유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기관명: 경찰청 (3개 사업, 5억 7500만원) 

행정업무지

원 

(7131-311) 

[기획조정관

] 

* 사업목적 : 치안활동비 및 

사건수사비 등 지원을 통한 

일선 경찰관의 직무수행 

여건 등을 지원 

 

*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법>, <경찰청과 

10,468 195 
▼ 10,273 

(98.1%) 

치안활동비 및 

사건수사비 등 

지원을 통한 

일선경찰관의 

직무수행 여건 

등을 개선 

행정업무지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행정업무지원 

사업의 주요 활동인 

일반 치안활동,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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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기밀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함.  

경무인사기

획관실 

기본경비 

(7111-262) 

[기획조정관

] 

* 사업목적 : 

경무인사기획관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경찰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경비 등)  

 

* 법령상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80  180 
▼ 200 

(52.6%) 

경무인사기획관

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경찰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경비 

등)  

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각종 행사경비 부담 등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는 특수활동비 

편성의 취지와 관계없는 

사업임. 해당 사업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이미 50% 이상 

감축되었으나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음.  

수사국기본

경비 

(7111-253) 

[수사국] 

* 사업목적 : 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법령상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200 
▲ 200 

(신설) 

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경찰청 수사국에는 

범죄수사역량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이미 

배정되어 있음. 

구체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사업 외 부서의 

일반 경비는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수활동비 

편성이 불필요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개 사업, 9억 1300만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총무기획관

실] 

*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80 280 
- 

변동없음 
- 

기관의 기본운영경비 

지급은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306) 

*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704 633 
▼ 71 

(10.1%)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국정수행 활동은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 

등에 한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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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기획관

실] 

*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6조, <정부조직법> 

있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회 (2개 사업, 9억 8000만원) 

의원외교활

동 

(1033-300) 

[의회외교] 

* 사업목적 

- 외빈초청외교 : 외국 

의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정부인사의 예방 및 

면담, 간담회, 산업․문화 

시찰 등 

- 의원방문외교 : 주요국 

의회·정부인사와의 면담 및 

교류 

 

*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553 180 
▼ 373  

(67.5%) 

(1) 방문외교 

특수활동비 : 

 (‘18년) 

513백만원  

→ (‘19년) 

67백만원 

(346백만원 감소) 

 

(2)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 

특수활동비 :  

(‘18년) 40백만원  

→ (‘19년) 

13백만원 

(27백만원 감소)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67%로 대폭 감축된 

것은 바람직하나,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과 

거리가 있으므로 더 

감축해  전면 삭감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지

원 

(7011-251) 

[사무처기본

경비] 

* 사업목적 : 국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강화 

 

*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직제> 

1,100 800 
▼ 300  

(27.0%) 

특수활동비 :  

(’18년) 

1,100백만원 

→(’19년) 

800백만원 

(300백만원 감소) 

국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될 필요가 없음.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했으나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구됨.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96억5000만원) 

업무지원비 

(1131-300) 

[총무비서관

실] 

* 사업목적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9,650 9,650 
-  

변동없음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목적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 및 수사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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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음. 

법무부 (12개 사업, 106억 4400만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1031-300) 

[법무실] 

* 사업목적  

-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해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지휘 

- 헌법재판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해 

수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법률복지 지원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

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정부법무공단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49 42 
▼ 7 

(14.3%) 

○ 중요사건 

정보수집비(42백

만원) :  

특수활동비(42)  

= 중요사건 22 

  + 송무업무 20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에서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고, 공익법무관 

배치를 통한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은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인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정보수집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 

요구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음.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0) 

[법무실] 

* 사업목적  

- 국제규범의 성안과정에 

참여, 성안된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 

-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  

-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 발간 

-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관리

･감독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예방. 공무원 등을 상대로 

ISD 예방 교육 

- 헤이그아동탈취협약 

87 86 
▼ 1 

(1.2%)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연구·자료수집 

및 자료발간, 법률자문, 

세미나, 간담회,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수사 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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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국으로서 각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하에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지원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인권국기본

경비 

(7011-263) 

[인권국] 

* 사업목적 :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94 80 
▼ 14 

(14.9%)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 등 활동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기본경비 지급 목적의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외국인체류

질서 확립 

(1233-302) 

[출입국·외

국인정책본

부] 

- 미표기 7,037 8,700 
▲1,663 

(23.6%) 
- 

법무부의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사업목적 및 법령상 

근거,  산출근거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정됨. 

해당 사업의 예산 

전액(87억원)이 

특수활동비 형태로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음.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출입국·외

국인정책본

부] 

* 사업목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서운영경비 및 노후 집기 

교체비 등 지원 

 

*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8 90 
▼ 48 

(34.8%) 
- 

소모품 및 집기구입 등 

기관운영, 회의참석 등 

국내외출장, 

사법경찰관리 등 

특정활동 지원, 간담회, 

고용부담금 등 

외국인본부의 

 

2018-11-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_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32-22 



 

기본기능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기본경비에 지급되는 

예산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편성하도록 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 

필요함.  

출입국사무

소운영기본

경비 

(7018-250) 

[출입국·외

국인정책본

부] 

* 사업목적 : 출입국 

소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131 85 
▼ 46 

(35.1%) 

○사법경찰관리 

활동: 

 (‘18년) 

131백만원 → 

(‘19년) 85백만원 

소모품 및 집기류 구입 

등 기관운영, 직무 출장, 

사법경찰관리 등 

출입국사무소 운영경비 

지급되는 예산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에 

편성하도록 한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 필요함.  

교정교화 

(1532-301) 

[교정본부] 

* 사업목적  

- 시설 내 성폭력 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심리치료센터, 분류센터, 

혈액투석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 

 

*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86 1,037 
▼ 49 

(4.5%) 
- 

교정기관 수용자의 

교정교화 활동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등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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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기본경비 

(7011-257) 

[교정본부] 

* 사업목적  

- 법무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교정기관 호송버스 등 

공용차량 구입 드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1 179 
▼ 32 

(15.2%) 

ㅇ 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 : 

(‘18년) 

211백만원  

→(‘19년) 

179백만원 

(32백만원 감소) 

예산안 산출근거로 볼 

때, 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으나 교정본부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님. 본부의 기본경비 

집행도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요구됨.  

소년원생 

수용 

(1632-300) 

[범죄예방정

책국] 

* 사업목적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 

안정된 사회 복귀 지원 

-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해 처우지침 제공 및 

재비행 방지교육 

- 자립생활관 운영으로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완전한 사회정착 지원 

 

*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14 97 
▼ 17 

(14.9%) 
-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재비행 

방지교육 등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 등 

활동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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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634-300) 

[범죄예방정

책국] 

* 사업목적  

-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 

실시 

- 임상연구 및 선진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연구 

- 검찰·법원·경찰로부터 

의뢰한 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 

 

* 법령상 근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6 5 
▼ 1 

(16.7%) 

○ 기타 운영비  

- 치료감호소 

운동장 노후 

고무바닥재 

교체공사비  

- 치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  

(특수활동비 : 

5백만원 = 381명 

x 1.3천원 x 12월)  

치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성 경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음.  

보호관찰 

활동 

(1635-300) 

[범죄예방정

책국] 

* 사업목적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방지, 

사회 보호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치료명령을 

실시, 재범방지 및 사회 

보호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실시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강사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129 110 
▼ 19 

(14.7%) 

 

ㅇ 여비, 활동비 

등 

보호관찰·수강·사

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특수활동비 : 

(’18년) 

129백만원 

→(’19년) 

110백만원  

(19백만원 감소)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

명령 등 업무 지원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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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기

본경비 

(7011-250) 

[기획조정실 

등] 

* 사업목적 : 기획조정실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157 133  

▼ 24 

(15.3%)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등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기관 

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함. 전액 삭감이 

요구됨.  

외교부 (1개 사업, 7억 1300만원)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의전장실] 

* 사업목적 :  

-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UN총회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행사 

수행 

 

* 법령상 근거 : <헌법> 

66조 1항, <헌법> 73조 

713 713 
-  

변동없음 
- 

대통령, 총리, 외빈 영접 

관련 의전행사를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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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 각 국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상당 부분은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로 해당 기관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함.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제4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예산을 편성할 4

수 있음 

●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법령상 근거가 <국가정보원법> 또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예산안 산출 근거에 정보예산이 

명시된 사업을 확인하고, 이들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추정함.  

● 2019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로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사업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등 5개 사업임(구체적인 내용은 [표5] 

참고). 2019년 예산안에서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만 총 1939억 5000만원이며, 이는 

14개 국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 중 69.3%에 이르는 규모임 .  5

●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1939억 5000만원)은 2018년 

(2028억 1900만원) 대비 약 88억 6900만원(4.4%)이 감소해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감소 

비율(9.5%)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더욱이 경찰청과 통일부는 해당 예산이 각각 4.3%, 

14.8% 증가함.  

○ 경찰청 

치안정보활동(2.9% 증가): 322억 6200만원(2018년) → 332억 100만원(2019년)  

외사경찰활동(8.0% 증가): 122억 5400만원(2018년) → 132억 3800만원(2019년)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7.4% 감소): 1476억 7000만원(2018년) → 1368억 1300만원(2019년) 

4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의 법령상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각 
국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도 국정원의 직무에 포함됨. 
5 국정원 기관 자체 예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 69.3% 이상이 국정원이 편성 권한을 
행사한 예산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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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14.8% 증가): 21억 4400만원(2018년) → 24억 6100만원(2019년) 

○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지원(3.0% 감소): 84억 8900만원(2018년) → 82억 3700만원(2019년)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조정대상 기관에는 상기한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됨.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는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인지 추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들도 다수 

있었음. 따라서 실제 2019년 예산에는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활동비, 정보예산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5]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집행 실·국] 

(사업코드)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 

산출근거 및 특이사항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기관명: 경찰청 (2개 사업, 464억 3900만원) 

치안정보활

동 

(2133-311) 

[정보국] 

* 사업목적  

- 치안정보 수집·분석·전파  

- 테러, 안보위해, 국민안전, 

재해재난 등 치안정보 수집·분석 

역량제고 

- 노후 채증장비 교체 등 정보장비 

현대화 및 치안정보 관리기반 

지속적 확충, 치안정보활동 강화 

- 국가안보․사회 안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신원조사 역량 강화 

 

* 법령상 근거 :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여권법>, <보안업무규정> 등 

32,262 33,201 
▲ 939 

(2.9%) 

 

특수활동비 :  

(’18년도) 32,262 →  

(’19년도) 33,201백만원 

(939백만원 증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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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활

동 

(3132-311) 

[외사국] 

* 사업목적 

- 외사사범 검거활동  

- 체류외국인의 범죄노출 최소화, 

다문화치안활동 

-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 첨단 산업기술 유출방지 수사활동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및 관광질서 확립 

 

* 법령상 근거: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12,254 13,238 
▲ 984 

(8.0%) 

특수활동비(정보예산): 

(’18)12,254백만원 

→ (’19)13,238백만원 

(984백만원 증가) 

국방부 (1개 사업, 1368억 1300만원) 

 군사정보 

활동 

 (7131– 302) 

[계획예산관

실] 

* 사업목적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제3조  

 

147,670 

 

136,813  

▼ 10,857 

(7.4%) 

군사정보비 :  

147,670→ 136,813백만원, 

(10,857백만원 감소)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경비⑴ 

 

통일부 (1개 사업, 24억 6100만원) 

통일정책 

추진활동 

(7033-303) 

[기획조정실] 

* 사업목적 : 대북협상력 제고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2,144 2,461 
▲ 317 

(14.8%) 

 <국회법> 제37조, 제54조, 
제84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제5조, 
제11조에 의거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별도 
심의 

해양경찰청 (1개 사업, 82억 3700만원) 

기획특수활

동지원 

(7203-306) 

[기획조정관] 

* 사업목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제12조 

8,489 8,237 
▼ 252 

(3.0%) 

기획특수활동지원 : 
 (‘18년) 8,489백만원  
→ (’19년) 8,237백만원  

⑴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사업 집행절차  

   [ 출처: 국방부(2019.8.),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설명자료(Ⅱ-1)」, p.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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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불필요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감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공정위, 권익위, 대법원,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국회도 지난해 대비 84.4%(52억 9200만원) 감축함.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을 2018년 

62개 사업에서 2019년 45개로 축소한 것도 긍정적 임. 

●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최소한 21개 사업(234억 7500만원)은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업무지원이나 운영기본경비, 

국정수행경비, 외교상 의전 소요비용 등이 정보수집,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특히 경찰청의 수사국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법무부의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외교주 정상 및 총리외교 등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과 

무관함에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이 유지되거나 증액됨. 그러나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은 폐지되거나, 필요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함.  

● 2019년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감사관감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나, 관세청이 

‘관세탈루심사’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같이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으로, 각 기관의 예산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해야 

● 국정원 기관 자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2799억 

7700만원) 중 최소 69.3%에 해당하는 1939억 5000만원이 국정원이 편성하는 

예산(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심의함.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 의한 사전·사후 감시가 더욱 어려움.  

● 그런 만큼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예산의 경우는 집행 권한이 어느기관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에 집행권한이 있다면 예결산 심사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정원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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